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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기업내외부의다양한이해관계자와기업지배기구를연결하는중심지의역할을수행중임

• 기업의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모이고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곳이 이사회이며, 기존

기업에존재했던기구이지만새로운의미를갖게되는기업의핵심의사결정기구가되고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연관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연차보고서)및사업보고서섹션의공시항목들을조사해보고의의를고찰하고자함

• 분석대상인 KOSPI 200 기업은 국내 산업별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군이지만 국내에서 KOSPI

200기업의이사회와유관한공시정보분석자료는많지않은현실을고려하여분석대상으로선정함

• 더불어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다음의 기본 공시

정보항목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이를활용하여센터고유의통찰력을제공하고자함

□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업 이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이사회구성이나운영등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해고려하는시기가되었음

□ 이에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코스피 200 기업 이사회의 주요

현황과관련한공시정보를분석하여제공하고자함

배경

1. 이사회구성

2. 이사회내위원회

3. 이사회안건

4. 이사회회의

5. 이사회성다양성

6. 사외이사전문성

7. 내부감사부서독립성

8. 이사회 위원회  개별사외이사성과평가

9. 사외이사보수

10.사외이사교육

11.외부감사인과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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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사진구성현황

1) 상법 제383조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제7호
3) FY2022/FY2021 사업보고서 상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임원 정보 참고

<그림 1> FY2021 vs. FY2022 KOSPI 200이사회구성 3)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주식회사의이사는최소 3명이상이어야하며제한은없으며이사의임기에대하여는 3년을초과하지못하게

하였으나,정관으로그임기중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에이르기까지연장할수있음 1)

• 회사는 정관에 임기관련 규정이 ‘3년’ 인 경우에는 매 이사별 3년의 임기로 선임하고, ‘3년 이내’ 인

경우에는이사후보자별임기를달리하여선임할수있음을의미함

□ 사외이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으며, 특정

회사의계열사에서사외이사가되기위해서는,해당회사에서퇴직한지 3년이지나야가능함 2)

□ FY2022기준 KOSPI 200기업의 이사회는평균 7.2명으로구성되며전기대비 0.2명증가함

• 사외이사(57.9%),사내이사(36.6%)및기타비상무이사(5.5%)의비중을가짐

• 사외이사의경우전기대비 1.1%p구성비중이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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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1-FY2022간 KOSPI200 기업의 이사진 구성에서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의 수보다 큰 기업 수가

증가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이사진 구성에서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가 큰 기업은

20사(10.0%),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같은 기업은 15사(7.5%),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보다

작은기업은 165사(82.5%)임

• FY2021 기준 KOSPI 200 기업 중 이사진 구성에서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가 큰 기업은

31사(15.5%),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같은 기업은 11사(5.5%),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보다

작은기업은 158사(79%)임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98년 2월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전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이사회의 이사를 통제하여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던 관행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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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사진구성현황

<그림 2> S&P500 기업이사회구성도식화 5)

4,5) SpencerStuart, Board Index , 2022.04

6) 김화진, 이사회 경영– ESG와기업지배구조 , 2022.03

7) 독일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포함된 감사회(Supervisory board)와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사 공동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

10.8명 86%

□ S&P500기업의이사회는평균 10.8명으로구성되어있음 4)

• 사외이사의비중은 86%에달하며평균적으로 9.3명의사외이사와 1.5명의사내이사로구성됨

□ 이사회의적정규모는어느선인가? 6)

• 미국: 7~9인규모의이사회가바람직하다고평가되고있는연구결과가있음

• 독일: 12~14인규모의감사회7)구성이효율성측면에서의상한선으로제시되는연구결과가있음

• 이사진의 규모보다는 사외이사의 효율적 역할 수행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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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사회내위원회설치법규

<표 1>이사회내위원회권한위임및설치 9)

8) 상법 제393조의2

9)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2항
10)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내용

•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 상법에서는 1999년 12월이사회내의위원회에관한규정을신설함 8)

• 이사회내의위원회제도는이사의수가많아이사가분산된대규모회사에서회의를소집하는부담을

감소시키고회사운영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제도임

• 이사회의사결정의효율성과전문성과신속성을추구하기위하여이사회가그하부조직으로정관에

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상법에서명시하는위원회위임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됨

□ 이사회내위원회제도를통해위원회를하나의기관으로인정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이사회내의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결의를 하면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시되나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다시결의할수있음 10)

□ 요약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의 취지는 회사의 규모가 대규모 일수록 이사의 수는 늘어나서, 이사의 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 모든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방대한 사항을 이사회를 통하여 전부 결정한다는

것은사실상어려워질수있는상황이고려된것임

• 이사회내의위원회를설치하여이사회의권한중에중요한사항을제외한업무집행에관한사항은

이사회내위원회에그결정을위임할수있도록하여이사회운영의효율성을추구하기위한것으로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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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유형은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최소총원과 최소 사외이사

비중등을포함하여명시하고있음

<표 2> 법규에따른이사회내위원회유형

성별 위원회명 최소사외이사비중 비고

상법

제542조의11
동법시행령제37조

감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사업연도말자산총액
2조원이상상장법인제542조의8

동법시행령제34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6조,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금융회사제16조, 제19조 감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제16조 위험관리위원회 과반수

제16조, 제14조 보수위원회 과반수
사업연도말자산총액
5조원이상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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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사회내위원회설치동향

11)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

1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13,14)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내위원회 설치 정보를 참고함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위원회

소계

위원회수 176 165 124 85 69 23 19 5 17 683

비중 25.8% 24.2% 18.2% 12.4% 10.1% 3.4% 2.8% 0.7% 2.4% 100%

<표 3> FY2022 KOSPI 200 기업의이사회내위원회설치비중 13)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위원회

소계

위원회수 173 166 93 78 73 23 27 6 13 652

비중 26.5% 25.5% 14.3% 12.0% 11.2% 3.5% 4.1% 0.9% 2.0% 100%

<표 4> FY2021 KOSPI 200 기업의이사회내위원회설치비중 14)

□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대개 감사위원회(25.8%), 후보추천위원회(24.2%)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ESG위원회 (18.2%), 보수/보상위원회 (12.4%) 및 내부거래위원회 (10.1%)가

추가적으로설치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상장회사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감사위원회를반드시설치해야함 11)

• 국내금융회사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와위험관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함 12) 

• 후보추천위원회예시: 임원후보/이사후보/회장부호/대표이사후보/그룹임원후보/자회사대표후보/계열사

대표후보추천위원회를포함

• ESG위원회의경우최근 2-3년간기존거버넌스/지배구조위원회를대체하거나신규설치되는경향을

보여주며전기대비 3.9%p (31사) 상승함

• 경영위원회는정도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및미래전략위원회등을포함함

• 보수/보상위원회는보수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및인사보상위원회등을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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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2기준, KOSPI 200기업별이사회내위원회설치평균은 3.4개이며전기대비 0.1개상승함

• 위원회를설치하지않는기업은 11사로전기대비 6사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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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Y2022 vs. FY2021 KOSPI 200기업위원회설치수분포 15)

10.5%

0%

2.5%

3.5%

22.0%

22.5%

20.5%

14%

9%

5.5%

0.5%

0.5%

1.5%

6.0%

16.0%

25.0%

16.0%

17.0%

9%

8.5%

15)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내위원회 설치 정보를 참고함

위원회
설치수

(단위: 위원회를설치한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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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외이사의위원회위원겸직추이

16,17)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임원정보를 참고함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소계

사외
이사수

573 487 393 227 199 63 53 20 37 2,052

비중 27.9% 23.7% 19.1% 11.1% 9.7% 3.1% 2.6% 1.0% 1.8% 100%

<표 5> FY2022 KOSPI 200 기업의이사회내위원회사외이사수 (겸직수포함) 16)

구분
감사
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

ESG 
위원회

보수/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위험/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
위원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위원회

기타 소계

사외
이사수

560 484 304 210 218 62 65 23 32 1,958

비중 28.6% 24.7% 15.6% 10.7% 11.1% 3.2% 3.3% 1.2% 1.6% 100%

<표 6> FY2021 KOSPI 200 기업의이사회내위원회사외이사 (겸직수포함) 17)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외이사는 총 822명으로 전기대비 19명(2.4%p)

증가하였으며,사외이사가겸임하는위원회위원직은 1인평균 2.5개로전기대비 0.1개(2.5%p)증가함

• FY2022 기준, KOSPI 200 동일 회사 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 직책은 2,052개이며 FY2021의

경우 1,958개임

• FY2021기준, KOSPI 200기업의개별사외이사가겸임하는위원회위원직은평균 2.4개임

12



글로벌이사회내위원회동향

18) SpencerStuart, Board Index , 2022.04

19) Deloitte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Back to basics: Board committees」, 2022.06

<표 7> 글로벌이사회내주요위원회의담당아젠다 19)

감독아젠다
(중복응답포함)

감사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또는
거버넌스위원회

위험/리스크관리
위원회

전사적리스크관리(ERM) 50% 1% 4% 18%

기후변화, 물, 그외환경 5% 1% 58% 9%

정치후원금 2% - 47% -

지역사회영향/관계 1% 3% 45% 2%

인적자본/인력/인재 2% 75% 9%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1% 66% 24% -

기업문화 1% 29% 14% -

주주제안 1% 4% 71% 1%

주주활동 1% 11% 61% -

사이버보안 61% 1% 2% 16%

기술전략 29% - 2% 10%

기업컴플라이언스·윤리의식 57% 5% 32% 6%

법률및규제 44% 4% 22% 9%

□ 글로벌 이사회의 경우 설치 된 위원회의 빈도는 감사위원회(100%), 보수/보상위원회(100%), 후보추천/

거버넌스위원회(99.8%),재무/내부거래위원회(28%)및경영위원회(25%)순으로나타났음 18)

□ 글로벌 이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감독 기능은 개별 특정 이슈 및 영역별로 이사회 전체

또는소속위원회간분장되고있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 리스크를 포함,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주 담당 조직으로

기능을수행하고있음

•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과 관련한 아젠다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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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건건수및비중(%)

사업경영 특수관계거래 인사 자금 규정정관 기타 소계

소계 2,665 32% 1,275 15.3% 1,531 18.4% 720 8.6% 518 6.2% 1,629 19.5%
8,338
(100%)

<표 8> FY2022 KOSPI 200 기업이사회안건수및비중 20) 

20,21)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정보를 참고함

<그림 4> FY2022 KOSPI 200기업이사회의결안건및보고안건비중 21)

의결안건* 5,827건 (69.9%) 보고안건 2,511건 (31.1%)

*기업 경영 상논의 및 처리대상에 대해 찬반여부를 최종 의사결정하는 사안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함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의결 하고

최고경영자의업무집행을감독하는기업지배기구이기때문임

□ FY2022 KOSPI 200 기업 이사회의 총 안건 8,338건 중 사업경영 안건 비중(3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인사(18.4%),특수관계거래(특수관계자,주주또는계열사와의거래등, 15.3%),자금(조달/대여,

8.6%)및규정정관(6.2%)의순으로나타남

국내이사회안건비중

□ 이사회의 5대 안건에 속하면서 ESG와 유관한 안건은 239건(2.9%)으로 나타나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안건임을확인함

• 안건예시: ESG위원회구성/위원선임, ESG 규정개설/개정,환경경영/정책등

□ 의결안건비중은 69.9%(5,827건)및보고안건비중은 31.1%(2,511건)를차지함

14



글로벌이사회안건비중

□ 글로벌 이사회의 경우 ‘조직 문화’ 및 ‘디지털 혁신’ 이 Top2 아젠다이며 전기대비 ESG를 키워드로 하는

아젠다의비중이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리스크’로대표되는경제관련아젠다가부각되고있음

62%

60%

49%

40%

31%

24%

…

(중복응답포함)

조직문화

디지털혁신

ESG 전략 (기후또는탄소서약포함)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공급망리스크

데이터개인정보및보안

인플레이션리스크 40%

ESG 공시및보고 24%

기업전사리스크관리 22%

<그림 5> FY2022 & 2023 이사회안건비중 22)

22)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3.01

23)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01

<그림 6> FY2021 & 2022 이사회안건비중 23)

63%

63%

49%

40%

39%

33%

26%

26%

…

디지털혁신

조직문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ESG 공시및보고

공급망리스크

기업전사리스크관리

사이버보안

데이터개인정보및보안

윤리및컴플라이언스

(중복응답포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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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및 FY2021 KOSPI 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회의 개최 정보를 참고함

구분 내용

5.2
• 이사회의장은적극적인토론문화를장려하고이사회를건설적으로이끌어야하며, 
사외이사가정확하고시의적절한정보를토대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5.4
• 이사회는원칙적으로정기적으로개최되어야하며, 연간이사회활동계획을수립하여
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권고한다.

5.5
• 이사회및위원회는매회의마다회의록을상세하게작성하고회의내용을녹취하여
이를유지･보존하여야한다. 특히중요한토의내용과결의사항은이사별로기록하여야
한다.

5.6
• 필요시원격통신수단을활용하여이사회구성원이이사회회의에최대한참여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5.9
• 사외이사의경영감독･지원기능을제고하기위하여사외이사만이참여하는회의를
이사회와는별도로개최할것을권고한다

<표 9> 지배구조모범규준: 이사회회의 - 이사회리더십 >> 5. 이사회의운영

<그림 7>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이사회평균회의개최수 24)

2021 2022

11.13회 11.07회

□ 지배구조모범규준상,이사회는원칙적으로정기적으로개최되어야하며,연간이사회 활동 계획을수립하여

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권고되고있으며강조되는사항은다음과같음

• 이사회의장의리더십으로이사회멤버의회의참여활성화

• 회의록작성및회의내용을녹취하고유지･보존

• 이사회감독의효과성제고를위해사외이사만참여하는회의실시권장

□ FY2022 KOSPI 200 기업이사회의평균회의횟수는 11.07회, FY2021의경우 11.13회로변화가미미함

논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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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pencerStuart, Board Index , 2022.04

26) Deloitte 「Back to basics: Board committees」, 2022.06

<그림 8> 귀사의이사회내위원회회의및출석규정의형식을가장적절히기술한것은무엇인가? 26)

72% 68% 67%

20%
9% 5% 4%

비위원회멤버는
위원회자료열람

가능

비위원회멤버는
회의참석및
토론참여
가능하나의결
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회의를
진행하지않음

중복되는
위원회멤버에
따라동시또는
개별회의진행

모든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시회의진행

비위원회
멤버는참관인
자격으로참석
가능하나
토론은불가

비위원회
멤버는참석
불가

글로벌이사회회의동향

□ S&P500 기업 이사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수는 8.3회25)로 나타났으나 이를 단순하게 국내 이사회의 평균

개최수와단순히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는데,소요시간또는진행방식등의변수가있기때문임

□ 실무적 관점에서 글로벌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형식은 ‘비위원회 멤버는 회의 참석 및 토론에 참여

가능하나 의결 불가‘(68%)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음’(67%)이 주된 흐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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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가증권시장여성사외이사비중

□ 이사회에서 다양성 확보의 의미는 연령, 성별, 출신, 학력, 경험, 학력 등이 고려된 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것이이상적임을의미하며실제국내외로이사회다양성에대한요구가반영되고있는현실임

• 국내는이사회의성별구성에관한특례를규정한법률에의해 2022년 8월부터시행되고있음 27)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

하지않아야함

• FY2022기준, KOSPI 200기업여성사외이사의비중은 18.9%로전기대비 6.3%p상승함

‐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0.9%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는 이사회

성별규성특례규정적용의영향이컸음

•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의미 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같은 의사결정 직책으로서의 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며 적극적인 개선과

다양한인식전환노력이필요한시기임

• 더불어,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외이사의 수에 연연하기

보다는다양성을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한정책의수립및실행이요구됨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2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및 FY2021 사업보고서 상공시된 임원 정보 참고

<표 10> FY2021-FY2022유가증권시장여성사외이사비중추이 28)

구분

2021 2022

성별
사외이사
수(명)

비중 성별
사외이사
수(명)

비중 전기대비

KOSPI 200
상장법인

남 702 87,4% 남 667 81.1% ▼ 6.3%p

여 101 12.6% 여 155 18.9% ▲ 6.3%p

소계 803 100.0% 소계 822 100.0%

유가증권
상장법인

남 1,966 92.3% 남 1,935 89.1% ▼ 3.2%p

여 163 7.7% 여 236 10.9% ▲ 3.2%p

소계 2,129 100.0% 소계 2,1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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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Fortune 500기업이사회성다양성

□ 글로벌 Fortune 500 기업의이사회내여성임원의비중은크게증가하고있음

• 2022년기준이사회내여성임원비중은 30.4%로 2018년수준대비 7.9%p증가함

29) Deloitte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Missing Pieces Report: A board diversity census of women and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groups on Fortune 500 boards, 7th edition」, 2023.06

30) European Organiz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EUROMIL),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2022

<그림 9> Fortune 500기업이사회내여성임원비중추이 29)

22.5% 26.5% 30.4%

□ 최근유럽의회와이사회는상장회사의사외이사성별균형개선에관한지침30)에잠정적으로합의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최소 33%는 과소 대표되는 성별이어야 함을

명시함

□ 미국의경우 Regulation S-K에서기업의이사회또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이사를선임하는경우

다양성정책과그평가에관해공시하는정책을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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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외이사전문성분포

□ 국내사외이사의전문성과관련된자격요건에대한규정은엄격하게규정되어있지않으나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상장법인의경우, 감사위원회위원중 1명이상회계또는재무전문가이어야함 31)

•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무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음 32)

31) 상법 제542조의2 제2항 1호
32)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3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 및 FY2022 사업보고서 상 임원 정보를 참고함

<그림 10>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사외이사전문성 33)

26.8% (215명) 26.7% (220명)

24.3% (194명) 26.1% (215명)

17.9% (144명) 20.7% (170명)

13.9% (112명)

12.8% (103명) 9.1% (75명)

14.0% (115명)

1.6% (13명) 1.7% (14명)

FY2021 FY2022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사외이사전문성배경은학계 (26.7%), 재무/회계 (26.1%), 법률

(20.7%), 관료 (14.0%), 재계 (9.1%) 및언론/홍보 (1.7%) 순으로나타났음

• 전기대비재무/회계전문가비중은 1.8%p상승하였고,법률전문가비중은 2.8%p상승함

학계

재무/회계

법률

관료

재계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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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외이사전문성분포

□ 기존핵심감독영역에대한글로벌감사위원(사외이사)의전문성은갖춰져있다고고려하고있음

• 반면 기술, 사이버보안 및 ESG 관련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작년에 비해 사이버보안, ESG,

전사리스크의전문성은보완된것으로언급하고있음

34)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 2022.08.~10.에 조사된
대규모 미국 기반 상장사(응답자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소속) 감사위원 164명 대상

35) Deloitte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2,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의 글로벌 감사위원 246명 대상

<그림 11> 글로벌사외이사(감사위원)전문성보유현황 34,35)

□ 상기의사유로신흥리스크의중요성증대등과관련있는사이버보안, 기술및 ESG 영역의전문성확보에

대한수요가커지고있음

<그림 12> 이사회와위원회의효율성제고를위해요구되는전문성보완영역 34)

(중복응답포함)

(중복응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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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설치준수현황

□ 효과적인내부통제정책운영및감사업무수행에있어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의설치가권고되며관련

정책실행의기반마련을위한환경조성이요구되는시점임

• 감사위원회또는감사가내부감사부서의책임자에대한임면동의권확보권장

(지배구조모범규준 IV.1.4)

• 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 내부감사조직에대한직속보고체계확보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이드라인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①)

□ 2022년 기준,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KOSPI 200기업의 52.5%만이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를설치하고

있는미흡한수준이며전기대비 1.7%p하락함

• 본지표에대해체감하는준수기준이높아준수율이낮은것으로고려됨

36) 2022년 및 2023년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KOSPI 200기업 중일반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FY2021의 경우 166사, FY2022의 경우
168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상 핵심지표 준수 요약표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13> FY2021-FY2022 KOSPI 200기업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의설치준수율 36)

54.2%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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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활동및기능

□ 내부감사활동은 SOX를포함한컴플라이언스,부정조사,전사리스크관리및정보기술등으로꼽히고있음

37)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159개국 내부감사인 3,631명 대상(이 중
33%는 CAE) 

38) 상동,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그림 14> 글로벌내부감사부서주요활동영역 37)

□ 북미권역 감사위원회 응답자의 70%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능적 보고 라인을

감사위원회로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림 15> 글로벌내부감사부서기능보고라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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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사회위원회개별사외이사성과평가활동동향

3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동 시행세칙 제7조의2 제1항
40)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41)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87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 효과적인이사회감독수행을위해이사회,위원회및개별사외이사평가는매우중요한항목임

□ 국내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39)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평가여부와평가하지않았을시그구체적사유를공시해야함

•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동 규범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음 40)

69

11.8
17.6

1.6

77.5

5.9
14.4

2.14.8
11.8

43.3 40.1

미공시 평가결과공시 실시여부만공시 미실시여부공시

이사회평가 위원회평가 개별사외이사평가

<그림 16> FY2022 KOSPI 200 기업이사회위원회개별사외이사성과평가활동공시사항 41)

□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공시는 전체적으로

미흡한수준으로보이며성과평가활동에대한계획및실행이미흡한상황으로고려됨

• 성과평가활동에 대한 미공시 대상은 위원회(77.5%) 및 이사회(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외이사에대한평가활동미공시비중은 (4.8%)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임

•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이사회 평가(11.8%)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11.8%)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위원회평가(5.9%)가상대적으로낮았음

• 성과평가실시여부만 공시하는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4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사회평가(17.6%)및위원회평가(14.4%)가뒤를이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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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1 기준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공시도 전체적으로

미흡한수준으로보임

• 성과평가활동 대한 미공시 대상은 이사회(72.4%) 및 위원회(65.9%)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개별

사외이사에대한평가결과미공시사례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 (16.2%), 이사회 평가 (15.7%) 및

위원회(10.8%)순으로비중이높았음

• 성과평가 여부만 공시하는 부문에서는 개별 사외이사 평가(31.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위원회평가(13.5%)및이사회평가(10.3%)가뒤를이음

<그림 17> FY2021 KOSPI 200 기업이사회위원회개별사외이사성과평가활동공시사항 42)

72.4

15.7
10.3

1.6

65.9

10.8 13.5 9.7

0

16.2

31.9

51.9

미공시 평가결과공시 실시여부만공시 미실시여부공시

이사회평가 위원회평가 개별사외이사평가

(단위:%)

42)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85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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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사회위원회개별사외이사성과평가활동동향

43, 44)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 미국의 이사회 평가유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로 나뉘며 평가의

주체는이사회의장과경영진의두축으로양분되며제3자외부평가의비중도 20%를차지하고있음

<그림 18> 미국이사회평가유형 43)

95%

(중복응답포함)

94%

39%

전체이사회평가

위원회평가

자가평가
(개별사외이사)

동료/상호평가
(개별사외이사) 38%

□ 평가의효과성제고차원에서이사회평가후실행계획수립및실행이강조됨

• 95%의 응답자는 평가 후 실행계획의 수립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평가주체에

의한다양한평가수단의활용에대해이사회가객관성을인정하는상황으로이해됨

<그림 19> 미국이사회평가활동피드백 –효과성제고 44)

71%

0%
2%

29%

66%

32%

0% 0%
2%

49%

46%

3%

38%
35%

13%
14%

매우효과적

효과적

비효과적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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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Deloitte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est Practices Quarterly」, 2022.09

□ 이사회 평가항목으로는 업무의 적절성, 업무 이행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 항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각기업이직면한상황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음

• 적절한평가결과를얻기위해지면설문지,일대일인터뷰,그룹인터뷰,제3자인터뷰등이활용될수있음

<표 11> 미국이사회평가항목 45)

<그림 20> 미국이사회평가수단 46)

주요평가항목 비중 (중복포함)

이사회 구성 - 인원, 선임, 승계계획, 오리엔테이션 96%

위원회 –구성, 감독분야/범위, 위원장 및멤버임명 절차) 95%

회의 -주기, 시간, 유형 (대면/비대면/혼합) 92%

회의자료 –정보흐름, 보고, 회의전회람여부, 안건 설정) 91%

전문성, 경험, 역량, 다양성 88%

이사회 문화 86%

감독 책임 81%

이사회 운영 80%

이사회리더십 – 의장및위원장 79%

기업및산업에대한이해도 68%

…

설문지 75%

대면인터뷰 52%

이사회 지정멤버와일대일인터뷰 32%

이사회토의 21%

외부기관과일대일인터뷰 19%

(중복응답포함)

경영진코멘트 12%

경영진일대일인터뷰 7%

외부기관 그룹인터뷰 7%

▪평가주체: 이사회멤버, 경영진및
외부기관

▪평가대상: 그룹및개인(자가, 동료)

▪평가수단: 그룹토의, 그룹/개인
인터뷰, 그룹/개인(자가, 동료)
설문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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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별사외이사보수추이

□ 사외이사 보수의 개념은 회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이고, 상여금,

퇴직금,성과급등의명칭을불문함 47)

•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나 성과

달성을위한동기를부여할목적으로지급하는보상도마찬가지임

□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보호하기위한강행규정임

□ FY2022기준, KOSPI 200기업사외이사의평균보수는 6,795만원이며전기대비 4.2%p상승함

•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의 1.4배이며 자산규모나 매출규모에서 전체 상장법인 중

산업별대표기업으로서의위상을반영한보수수준이라고려됨

47) 대법원 2020.4.9.선고 2018다290436 판결
4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유가증권시장 FY2022 및 FY2021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보수임

<그림 21> KOSPI 200기업 vs. 유가증권시장사외이사 1인당평균보수 48)

KOSPI 200 상장법인 유가증권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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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함 49)

□ 적법하게결정된보수액의변경은불가함 50)

•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박탈하거나이를감액하는결의를하였다하여도그효력이없음

□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선에서책정되어야할것임

• 사외이사는이사회결의에대한책임을지는위치에있기때문임

□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사안 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소지가있음

• 사외이사직유지를위해최고경영진과의관계에서견제와균형의역할을수행하지못할수있음

□ 보수공시와관련하여임직원중개인보수총액상위 5인의보수를공시해야함 51)

49) 상법 제361조에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함

5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51)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의2

<표12> 지배구조모범규준: 사외이사보수- 이사회리더십 >> 1. 이사회의역할과책임, 5. 이사회의운영

구분 내용

1.10
• 이사회는주요경영진에대한보수정책및관행을기업의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설계하여야한다. 또한그주요사항과주요경영진의보수는
공시되어야한다.

1.11
• 이사회는경영진및이사의경영활동내용을공정하게평가하기위한기준과
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또한평가결과는투명하게공시하고보수에적정하게
반영하여야한다.

5.11
• 이사회및이사회내위원회, 개별이사의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어야하고, 
개별이사의평가결과는보수및재선임결정등에반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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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외이사보수추이

□ 글로벌사외이사 1인당평균보수수준은국내대비비교적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대비 기업 경제규모등의 차이로 인해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수있음

• 또한, 국내 사외이사 대비 위원회 겸임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회의자료 검토, 비공식 회의,

외부감사인및유관조직과의커뮤니케이션활동등에투입하는차이가있을것으로추정됨

52) FW Cook, 「2021 Director Compensation Report」, 2021.11

53) FW Cook, 「2022 Director Compensation Report」, 2022.12

54) 대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100억 USD 이상, 중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20억 ~ 100억 USD 이상, 소형 상장법인 시가총액 20억 USD 이상

<그림 22> 글로벌기업사외이사 1인당평균보수 52,5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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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감사위원회교육현황

55) 한국ESG기준원 III.5.1(원칙), III.5.2(교육유형), III.5.3(교육내용)

56)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2.5.10, 4.1.3

57)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감사위원회 교육 인정 범위를 차용하여 단순 안건 설명, ②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
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교육(예: 미술, 심폐소생술 교육 등), ③교육일자 미기재 건은 교육으로 미인정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55)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56)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보유하기위해지속적으로교육을받아야하며,회사는적절한감사위원회교육을제공해야함

□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57) 건은 별도로 기재하였고,

공시서식상의판단이필요한경우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참고함

구분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3.02.20)

•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교육일시,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성명 기재) 및 불참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일자별로

기재하고교육실시내역이없는경우그사실및그사유를기재한다.

구분 내용

핵심지표준수현황
작성기준⑪

• 단순감사위원회회의안건에대한설명은교육에해당하지않음

• 단순한 서면 교육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교육

혹은화상강의등대면강의에준하는경우만인정함

<표 13>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표 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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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시횟수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교육실시 횟수는 <그림23>과같으며, 상기의 설명과 같이 공시된

교육의내용,범위및공시서식상의오기재는교육으로미인정한집계도제시함

□ 교육 실시 횟수는 미인정 교육을 차감한 회사 수를 기준으로, ’1회’(73사, 37.2%) – ’4~7회’(57사, 29.1%) –

’2회’(29사, 14.8%) – ’3회’(21사, 10.7%) – ’0회’(10사, 5.1%) – ’8회 이상’(6사, 3.1%)’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 1회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가장많으며,교육을미실시한기업은 10사인것으로나타남

• 평균 감사위원회 교육 횟수는 ‘2.9회’이고, 교육 횟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업은 J사(33회), G사(18회),

H사(13회)로나타남

<그림 23> FY2022 KOSPI 200 기업의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횟수58)

교육실시로공시한회사수(비율)

교육실시공시건중미인정*교육을차감한회사수(비율)

7

58

21

29

76

9

8회
이상

4 -7회

3회

2회

1회

0회

6

57

21

29

73

10**

3.1%

29.1%

10.7%

14.8%

37.2%

5.1%

3.5%

29.0%

10.5%

14.5%

38.0%

4.5%

*단순감사위원회안건설명,날짜 미기재,교육내용부적합등
** A사는교육실시횟수를 1회로공시하였으나본고에서는해당 건이교육으로 미인정되어미실시기업으로분류됨

5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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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실시주체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은 총 58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교육 주체가

외부인력인 경우는 440회(75.7%), 내부인력인 경우 141회(24.3%)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실시 주체

기준으로 ‘회계법인 ’(258회, 44.4%) - ’협회·학회’(139회, 23.9%) – ’위탁 교육기관 ’(23회, 4.0%) -

’법무법인’(8회, 1.4%) - ’기타’(12회, 2.1%)순으로나타남

<그림 24> FY2022 KOSPI 200 기업의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교육실시주체59)

141 

258 

139 

23

8

12

협회·학회

내부인력

회계법인

위탁교육기관

법무법인

기타

내부

외부

59)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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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주제및유형

□ 한 회차의 교육이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주제별로 중복집계한 결과를 <표 15>로

제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71회, 24%) - ’재무보고 감독’(123회, 17%)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96회, 14%)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81회, 11%) - ’회사경영현황 및 업종현황’(69회, 10%) -

’법/제도및감독동향’(58회,8%)- ’리스크감독’(46회,6%)- ’외부감사인감독’(35회,5%)- ’기타’(23회,3%)순으로나타남

• 1순위 주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독’이며, 내부회계 교육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포함사항으로, 동 규정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결과에관한사항을기재해야하는의무사항인점이영향이있을것임

• 2순위 주제: ’재무보고 감독’이며, 감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감독 영역이자 최근 많이 발생된 부정 및

횡령사건으로인해감사위원회관심이높아진것으로보임

• 3순위 주제: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이며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의

대표적인 주제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책임,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위해근간이되는주제임

• 4순위 주제: ‘ESG’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로, ESG정보공시는 비재무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자

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감사위원회가주의를살펴야하는영역임

<표 15> FY2022 KOSPI 200 기업의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교육주제 60)

구분 내용 횟수 (비율)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171 (24.1%)

2 재무보고감독 123 (17.3%)

3 감사위원회역할, 책임및운영 96 (13.5%)

4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 81 (11.4%)

5 회사경영및업종현황 69 (9.7%)

6 법/제도및감독동향 58 (8.2%)

7 리스크감독 46 (6.5%)

8 외부감사인감독 35 (4.9%)

9 기타 23 (3.2%)

10 내부감사감독 5 (0.7%)

11 교육내용부적합주제 2 (0.3%)

합계 709 (100%)

60)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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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차의 교육이 ’단일주제 ’만 다룬 경우와 2개 이상의 ’복합주제 ’ 를 다룬 경우를 집계한 결과를

<표 16>에서 제시하였으며, 단일주제만 다룬 경우는 479회(82.4%)이고, 복수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경우는 102회(17.6%)로나타남

구분 횟수 (비율)

단일주제 479 (82.4%)

복합주제(2개이상) 102 (17.6%)

<표 16> FY2022 KOSPI 200 기업의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단일/복합주제61)

□ 한회차의교육이 ‘입문교육’ 과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주제를 모두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교육유형별로 중복

집계한결과를 <표 17>에서제시하였으며 ‘보수교육’(379회, 62.3%)이 ‘입문교육’(229회, 37.7%)보다많이

실시된것으로조사됨

구분 횟수 (비율)

입문교육 229 (37.7%)

보수교육 379 (62.3%)

<표 17> FY2022 KOSPI 200 기업의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교육유형(입문/보수) 62)

61,62)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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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교육주제는 <표18>에서 제시하였으며, ’신규회계원칙 및 감사요구사항’(97%) -

’재무·유동성 리스크’(65%) - ’리스크 감독’(62%) - ’사이버보안 리스크’(61%) - ’데이터 프라이버시’(56%) -

’윤리·컴플라이언스’(48%) - ’기업별규정및이슈’(37%) - ’자산배분’(33%) - ’반부패이슈’(31%) – ’지정학적

리스크’ (28%) – ‘위기관리’(25%)순으로나타남

• 사안별로 세부적인 주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관리 등 국내에

비해폭넓은주제의교육을제공받는것으로보임

<표 18> 글로벌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 교육주제 63)

구분 내용 비율 (중복응답, 총 109개) 

1 신규회계원칙/감사요구사항 97%

2 재무/유동성리스크 65%

3 리스크감독 62%

4 사이버보안리스크 61%

5 데이터프라이버시 56%

6 윤리/컴플라이언스 48%

7 기업별규정및이슈 37%

8 자산배분 33%

9 반부패이슈 31%

10 지정학적리스크 28%

11 위기관리 25%

글로벌감사위원회교육실시현황:교육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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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커뮤니케이션횟수

64)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안내」, 2023.07.14

6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3.06

□ 감사위원회모범규준은감사위원회가외부감사인과외부감사상황에대해수시로의논하고분기별 1회이상

경영진배석없는대면회의를권고함

• 재무보고과정전반에감독책임이있는감사위원회는외부감사인과원활하고개방적인소통체계를갖추어야함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 감사위원회는외부감사인과외부감사상황에대하여수시로의논하고,최소한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논의하고,논의결과를내부감사업무에반영

지배구조
모범규준
Ⅳ.1.6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외부감사인과개별적접촉을통해정보를수집하고의견을교환하도록노력

<표 19>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커뮤니케이션관련모범규준

□ 외부감사인과의커뮤니케이션중요성에따라관련공시가강화되는추세임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5-2-1-①-4)에 따라 사업보고서(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1. 외부감사

에 관한 사항),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주요 논의내용, 방식, 참석자, 일

자를공시해야함

• ’22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항목에해당하며,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사항주요미흡사례로내부감사기

구와회계감사인사이에논의사항이있었음에도관련기재누락이있음 64)

내용

• 검토또는감사보수,시간및필요한인력에관한논의

• 계획된검토또는감사범위및시기에대한논의

• 부정위험과관련하여지배기구감시기능에대한논의

• 검토또는감사에서의유의적인발견된사항에대한논의

• 유의적내부통제미비점관련논의

• 검토또는감사시미수정왜곡표시및후속사건관련논의

• 검토또는감사의견의변형가능성관련논의등

<표 20>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간주요논의내용예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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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 FY2022감사위원회와외부감사인간커뮤니케이션평균횟수는 4.2회로전년 4.1회대비 0.1회증가함

• 대면 커뮤니케이션평균횟수는 3.6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83.7% 비중을차지하며,이는전기 3.3

회(80.4%)대비 0.3회(3.3%p)증가한수치임

<그림 25>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외부감사인과의커뮤니케이션평균횟수 66)

2021 2022

4.1회
4.2회

<그림 26>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외부감사인과의대면및서면커뮤니케이션평균횟수 67)

2021 2022

3.3회 (80.4%)

3.6회 (83.7%)

2021 2022

0.8회 (19.6%)
0.7회 (16.3%)

(단위: 전체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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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업지배구조보고서핵심지표준수현황 –
내부감사기구가분기별1회이상경영진참석없이외부감사인과회의개최68)

2021 2022 2022

79.8%
75.3%

33.7%

□ FY202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논의 평균

횟수는 1.63회로전년과동일함

<그림 28> FY2022 vs.FY2021 KOSPI 200 기업외부감사인커뮤니케이션중 KAM논의평균횟수 69)

2021 2022

1.63회 1.63회

6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1년~2023년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지표 14번 분석
69)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 FY2021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 참고

40.7%

2023

77.9%

2023

□ FY2022,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회의를개최한다고기재하였으며전기대비 2.6%p상승함

• 서면보고를제외한대면또는화상회의에한해준수여부판단기준이강화된바에따른것으로사료됨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0.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참석없이외부감사인과회의를개최한다고기재함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커뮤니케이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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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2) PCAOC, Interim Analysis Report: Further Evidence on the Initial Impact of Critical Audit Matter Requirements

글로벌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커뮤니케이션

46.0%

18.0%

15.0%

21%

<그림 29> 글로벌감사위원회의전년대비외부감사인과의CAM논의시간 70)

□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현황을살펴보면, 응답자의 15%는 전년 대비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Critical Audit Matters, 이하 ‘CAM’) 논의에 할애한 시간이 증가하였고, 46%는 전년과

동일한시간을할애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 많은글로벌기업이 CAM논의를통한인사이트발굴에노력함을시사함

□ PCAOB 보고서 71) 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의 평균 CAM 개수는 1.42개이며, Large Accelerated

Filer(이하 ‘LAF’) 72) 와 Non-Accelerated Filer (이하 ‘non-LAF’) 73) 기준에 따른 평균 CAM 개수는

<그림30>에서제시함

• LAF감사에참여한파트너의 41%가 CAM이감사위원회와의커뮤니케이션을촉진한다고답함

<그림 30> 미국감사위원회 FY2021, FY2022 평균 CAM개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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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같이국내외이사회의현황파악과유관한 11가지정보공시항목을가지고알아보는기회를

마련하였음

□ 본정보는주로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금융회사지배구조연차보고서)의공시정보를

바탕으로작성하여실제이사회가효과적으로작동하는지의여부를이해하는데제한이있지만 , 국내

이사회현황을먼저짚어보고추후기업지배기구의발전방향을논하는기회를제공하는데의의를두었음

□ 이사회는경영진, 외부감사인및지원조직과유기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지속가능성장및기업가치

향상을위한활동을수행하고이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익을보호하는방향으로운영이되어야할

것임

<그림 31>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외부감사인간바람직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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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기존에 도입된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상존하며,제도별로제기된문제점에대한개선사항이마련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합리성제고를주요골자로보완방안을마련함

1)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023.6.12

2)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6.12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함

• 금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연구용역결과,금융발전심의회자본시장분과회의에서의논의를종합적으로반영하여마련됨

*금융위,금감원,학계(2), 기업계(3),회계업계(3) 등 10인으로구성되어,총 6차례회의개최(‘22.9~12월)

□ 2017년에는 대규모 회계부정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사회적 공감대 하에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제도가 신설되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한회계개혁이 5년을경과함

□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제도별로 제기된

문제점에대한개선사항이마련됨

회계제도보완방안

□ 금번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현행 회계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의 시장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실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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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부담완화

① 연결내부회계외부감사시기조정

□ 자산 2조원미만상장사는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도입이 5년유예됨(‘24→‘29년)

• 조치를위해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감독지침마련등이필요함

현행 개선

• ‘23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상장사를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연결 내부회계’)가 도입*되어
외부감사실시예정

* (’23) 자산 2조 이상 → (’24) 자산 5천억 이상 →
(’25) 자산 1천억원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 ·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 혼선 발생
우려

• 기업규모에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중소 기업의
연결내부회계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연결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마련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유예(‘24년→’29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 일정(‘23년)대로
연결내부회계도입

✓ 내부상황에 따른 요청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허용

‐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부터 2년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

<표 1> 연결내부회계외부감사시기조정개선사항

<그림1> 자산규모별연결내부회계도입시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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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상장회사내부회계감사부담경감

□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잠재력 있는 회사의 상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중소비상장사가신규상장하는경우내부회계외부감사를 3년간유예함

• 조치를위해외부감사법개정이필요함

현행 개선

• 중소 비상장사 (자산 1~5천억원 )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부담가중

• 중소 비상장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외부감사를 3년간유예

‐ 유예기간 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받음

<표 2> 신규상장회사내부회계감사부담경감개선사항

2)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부담완화

① 직권지정사유축소

□ 상장사지정비율을적정한수준으로관리될수있도록일부직권지정사유를조정함

• 조치를위해외부감사법및동법시행령개정이필요함

현행 개선

• 회계개혁(‘17년)으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직권지정사유가큰폭으로 확대(11→27개)

‐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함에 따라 상장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포함)이 50%이상 수준으로과도하게 증가

•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사유는폐지·완화

‐ ‘재무기준 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2개)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등으로전환(14개)

<표 3> 신규상장회사내부회계감사부담경감개선사항

② 주기적지정제보완

□ 현행제도가충분히시행된이후,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심도깊은분석을통해개선여부검토가필요함

현행 개선

• 상장사와 일부 대형비상장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경우,그후 3년간은증선위가감사인을지정

‐ 시행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
효과를 분석할수있는데이터가불충분

• 당분간은 현행 주기적 지정제 (6+3)를 존치하되 ,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재검토예정

<표 4> 신규상장회사내부회계감사부담경감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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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감사시간적용유연화

① 표준감사시간법적성격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수있는관련조항을폐지하여가이드라인로서의성격을명확화함

• 한공회회칙및행동강령개정이필요함

② 심의위원회구성·운영의중립성제고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추천기관을공인회계사회장에서금감원으로변경함

• 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이필요

현행 개선

• 표준감사시간은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 적정
감사 시간 확보를 위한 지표(guide)로 활용하기
위해도입

‐ 그러나 법령3)과 한공회 내규에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 달리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시간’으로인식되는경향

•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업무관행개선

<표 5> 표준감사시간법적성격명확화개선사항

현행 개선

• 한공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과 금감원이 추천한
위원 1명이출석하면기업계위원(5명) 없이도개의
및결의가능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총 15인으로구성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한공회장에서금감원으로변경

<표 6> 심의위원회구성·운영의중립성제고개선사항

3)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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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감사시간적용유연화

③ 기업과회계법인간감사시간합의과정내실화

□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외감규정시행세칙개정)

현행 개선

• 감사인은 감사계약시 기업에 감사투입예정시간과
그에근거한감사보수를 제시

‐ 기업은감사시간 산출내역과 감사내용등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워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적정성파악곤란

•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감사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투입인력 현황, 피감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전기감사시간과의차이 발생이유등

<표 7> 기업과회계법인간감사시간합의과정내실화개선사항

현행 개선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상장협·

코스닥협)를운영중이지만활용도가저조

‐ 동 센터의 조정 기능과 중립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및불이익우려등에기인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거래소 , ‘22.9월 설치 )를
지정감사인과기업간분쟁조정기구로활용

‐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
징계건의

<표 8> 중립적분쟁조정기구신설개선사항

3)지정감사제운영합리성제고

① 중립적분쟁조정기구신설

□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권한남용행위적발시정부에지정취소및관계자징계를건의하도록함

② 지정감사인산업전문성확보유도

□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페널티를부과할예정임(외감규정및시행세칙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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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 자유 선임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감사팀이 회계법인 편의대로
구성되는경향

•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구성한회계법인에대한불이익조치 부과

‐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전무할 경우 차기년도
지정기업수 차감

<표 9> 지정감사인산업전문성확보유도개선사항

현행 개선

• 현감사인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회계사가많을수록높은점수를받도록설계

‐ 고연차 회계사가 많을수록 지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인력 대비 많은 기업이 배정되며 이는
감사품질 악화요인으로작용

• 인력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연차
회계사점수를적정수준으로 조정

<표 10> 감사인지정점수산정방식개선개선사항

③ 감사인지정점수산정방식개선

□ 고연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인력 대비 적정한 수의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점수산정방식을개선함(외감규정개정사항)

④ 재무기준직권지정사유연속발생부담완화

□ 동일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년~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함(외감규정개정사항)

현행 개선

• 상장사등은직권지정기간(3년)중다른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지정기간(3년)이새롭게시작

‐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못하는상황발생

* ①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또는③ 3년연속이자보상배율 1미만

• 재무기준사유로직권지정된회사는지정기간중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1~3년)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재무수치를기준으로판단

<표 11> 재무기준직권지정사유연속발생부담완화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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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무기준직권지정사유적용합리화

□ 재무기준직권지정사유는폐지전까지지정여부판단기준을연결재무제표에서별도재무제표로변경함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규정개정으로가능한사항은선행조치함

현행 개선

•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연결재무제표상재무수치를기준으로판단

‐ 중요도가낮은 종속기업의일시적인경영악화에도
지배기업이직권지정대상이되는등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여부
판단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는 문제존재

•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기준으로판단

<표 12> 재무기준직권지정사유적용합리화개선사항

<그림2> 자산규모별연결내부회계도입시기조정

⑥ 지배·종속기업감사인지정방식개선

□ 감사인지정업무프로세스로인해지배·종속회사간감사인일치를위해기업이감사인지정을신청하는

경우에도각각다른감사인이지정되는비효율성을개선함(외감규정개정사항)

현행 개선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 지배·종속기업에
각각다른감사인이지정되는비효율적인사례가빈번

•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요청하는경우,사전통지부터감사인을동일하게
지정

<표 13> 지배·종속기업감사인지정방식개선사항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법률, 시행령 등의 입법

필요사항은올해 4분기완료를목표로추진할예정임

개선안 지정감사기간 3년 자유선임기간 3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무기준A 재무기준B

현행 총지정감사 6년 (A사유(‘23~’25년) + B사유(‘26~’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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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추진과제별향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개선

❶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도입시기조정 시행령개정 ‘23.4분기

❷연결대상종속기업기준 명확화 감독지침등마련 ‘23.3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연결기준으로 일원화 시행령개정 ‘23.4분기

• 신규상장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부담경감 법개정 ‘23.4분기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 감사인직권지정사유완화 법∙시행령개정 ‘23.4분기

• 주기적지정제보완 추후검토 -

3 .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표준감사시간 법적성격명확화 한공회회칙∙행동강령개정 ‘23.2분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중립성강화 시행령개정 ‘23.4분기

• 기업∙회계법인간감사시간합의과정내실화 시행세칙개정 ‘23.3분기

4.  지정감사 부담 완화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신설 중기회계지원센터內운영 ‘23.2분기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유도 외감규정/시행세칙개정 ‘23.3분기

• 감사인 지정점수산정방식개선 외감규정개정 ‘23.3분기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부담 완화 외감규정개정 ‘23.3분기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합리화 외감규정개정 ‘23.3분기

• 지배∙종속기업감사인지정방식개선 외감규정개정 ‘23.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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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동시행령및 2개의하위규정이지난 5월 2일부터시행됨

□ 본 개정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이며,이를통해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5천억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회계부정행위신고활성화유도’로구성됨

개정배경

□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동 시행령 및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이하 ‘포상규정’)이지난 5월 2일부터시행됨

□ 본개정은금융위원회가작년 10월에발표한 ‘중소기업회계부담합리화방안’에 따른정책과제의법제화및

회계부정신고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이며,이를통해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규제완화로인한부작용방지방안도마련함

외부감사법시행령및하위규정개정안주요내용

1) 대형비상장사기준상향(자산 1천억원→5천억원)

□ 대형비상장사의기준이자산 1천억원이상에서자산 5천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됨 (2023사업연도부터적용)

1)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2)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3) 금융위원회, 「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022.10.6

종전 개정

• ‘대형 비상장사 ‘(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
보호를목적으로상장사에준하는회계감사규제가적용

‐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과도한면이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기준을합리화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특성을고려하여현행자산1천억원기준을유지

‐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무,

감사인주기적지정대상도 조정됨

<표 15> 대형비상장사기준상향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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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감독내실화

□ 경영진의회계관리책임을강화하고자율적인내부통제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를부여함

종전 개정

•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오히려경영진의자발적인취약점파악시정을 막음

‐ 종전외감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중요취약사항이
있는경우’에는예외없이조치1단계가중

•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준거기준이 운영되어
기업의준수의무에대한법적 근거가미흡

• 코스닥 시장조치 사유에서 내부회계 감사의견 관련
내용을완화하고회사의자체적인 개선노력을유도

‐ 회사가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거나, 개선 시
조치가중사유에서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근거를정비

<표 16>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감독개정사항

□ 형식적으로작성되어실효성낮은공시를강화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감시에대한책임성강화를유도함

•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이부정행위방지를위해수행한내부통제활동을포함토록상세한공시서식을마련함

• (평가보고서)내부감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유효성평가를위해수행한감독활동과관련한공시서식을개발·적용함

‐ 운영실태평가를위한경영진과의대면협의및자금부정위험관련외부감사인과의커뮤니케이션내역등을공개

종전 개정

• 형식적으로작성되어공시실효성이 낮음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필수 첨부서류)를사업보고서와함께 공시

•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강화를유도

<표 18> 내부회계관리제도공시강화개정사항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활용등을위해평가·보고지침을마련할예정임 4)

<표 17> 현상장회사협의회의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체계

구분 설계및운영관련 평가및보고관련

원칙적적용 설계및운영개념체계 평가및보고모범규준

자율적지침
설계·운영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적용사례
평가·보고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규정화대상

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자문위원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거쳐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및보고기준을합리적으로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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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부정행위신고활성화유도

□ 회계부정신고자에대한보상과보호조치가강화됨

종전 개정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엄격한
지급기준과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 내부자가 위험을
감수하고신고할유인이부족함

‐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증선위의제재조치가 감면*될수있었음

•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감경될수 있음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상향하고,중요도가낮은차감요소는최소화

※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반영한기여도

<표 19> 회계부정행위신고개정사항

향후일정

□ 본 개정은 5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은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위해 2023사업연도(‘23.1.1일이후시작사업연도)부터즉시적용됨

□ 금융감독원은올해 3분기내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지침을확정할계획임

구분 내용

5월 12일(1차자문위) • 자문위운영방안및평가·보고지침제정방향논의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초안마련및자문위논의

8월(4차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및회계심의위원회의결

9월 • 외부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쳐최종확정

<표 21>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지침의향후일정

내용

①주도적역할을 하지않았고,다른관련자에게 강요하지않았을 것

②신고사실이증권선물위원회 등이기보유한 정보가아닐것

③조사완료시까지협조할것

<표 20> *증권선물위원회제재조치감면요건

※세부일정은진행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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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사내부통제제도개선방안을발표함

□ 금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유도하는것에방향성을둠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의 사전 확정’, ‘운영 준수 등 일련의 프로세스

전체를규율대상에포함’, ‘이사회의내부통제책임명시’임

추진배경

□ 지난 6월 22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내부통제제도개선방안을발표함

•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됨

‐ 현행규율이형식적·절차적의무로인식될뿐, 임직원의의식과행동의변화를유도하지못한한계가있음

5) 금융위원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6.22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표 22> 내부통제제도개선기본방향

구분 내용

책임소재 •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이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한경우가다수존재함

규율내용 • 현행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대한
규율은없음

이사회역할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외부감사인과개별적접촉을통해정보를수집하고의견을교환하도록노력

‐ 이사회의내부통제책임에대한인식도부족하지만,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도제약이큼

내부통제제도개선의기본방향

□ 금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유도하는것에방향성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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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내부통제제도개선의기본방향

내용

1. 금융사스스로각경영진별 내부통제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

• 경영진이실제업무수행권한을하급자에게위임은가능하나통제관리책임은본인이부담하여하급자의
업무활동을관리감독하도록유도

2. 내부통제기준마련뿐아니라 운영준수등일련의프로세스 전체를규율대상에 포함

•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로관리조치를실행함

• 충분한 관리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의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함

3. 이사회의내부통제책임명시

• 내부통제의최종책임이있는이사회의내부통제의무와권한을구체적으로명시

• 내부통제의 미흡·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들의 이사회에 대한 책임추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지배구조의원활한작동을유도함

내부통제제도개선의기본방향

1)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책무구조도란금융사임원이담당하는직책별로책임내용을배분한내역을기재한문서임

• 지배구조법상임원을대상으로함(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등,통상 C-레벨)

‐ 단,사외이사의정보접근성제약을고려하여이사회의장이아닌사외이사는적용대상에서우선제외

• 책무는금융사의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보호등에영향을줄수있는업무분야별내부통제책임을의미함

‐ 책무구조도상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업무영역은 경영관리, 위험관리,영업부문등

3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시행령에서예시적으로명시할예정

• 특정직책을가진임원의책임내용을지정함

‐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해당 회사가 아닌 타사 임원이

업무에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해당임원도표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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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직책·책무변경시담당임원에대한적격성심사

□ 책무구조도는대표이사가마련해야하며,이사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됨

•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에

대한거짓작성에대해책임이있음

□ 작성된책무구조도는금융당국에제출되며적정성여부에대한승인을받는개념은아님

• 다만필요시감독당국은시정요구가가능함

2) 내부통제관리의무부여

□ 내부통제 관리의무란,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의미함

□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화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의식을고취함

□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특성 ,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구축할의무가있으며,내부통제의시스템적실패에대한책임이부과됨

3) 이사회의내부통제역할명확화

□ 이사회역할명확화를위해내부통제및위험관리정책수립과그집행에관한사항을이사회심의·의결대상에포함함

• 이사회는회사내부통제체계및운영전반의적정성을점검하는등내부통제에대한궁극적책임을부담함

□ 각임원은해당직책별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적극적자격요건을갖출것이요구됨

구분 현행 개선

임원의
자격요건

소극적결격요건만열거
해당직책별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

적극적자격요건추가

자격요건확인 임원의신규선임시에만
자격요건충족여부확인

신규선임임원뿐만아니라,기선임임원의
직책변경시에도자격요건충족여부확인

<표 25> 책무구조도상임원및이사회역할구분

구분 내용

개별임원 • 소관영역별로구체적인관리조치(management)를취함

이사회 • 내부통제체계감시(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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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 방침,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며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할 수

있음

4) 제재및면책기준

□ 임원이내부통제관리조치를실행하지않거나불충분한경우관리의무위반으로신분제재를부과함

•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면제받을수있음

□ 감독당국이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임원의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제고함

향후일정

□ 방안발표 이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한 후 신속한 입법 추진 예정이며, 적용대상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부여하고단계적시행예정임

구분 내용

1단계 • 은행·금융지주 (공포후 1년이후)

2단계 • 대형금융투자회사및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 (공포후 1년 6개월이후)

3단계

• 일부지배구조규율이미적용*되는중소형금융회사 (5년이내의범위에서시행령이정한날부터)

* 이사회구성·운영, 이사회내위원회설치,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소수주주권행사등

<표 26> 금융권내부통제제도개선방안의향후일정

※동제도개선방안은향후의견수렴과정에서수정·변경되어입법화될수있음

56



김한석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mailto:hansukim@deloitte.com
mailto:hyunjeong@deloitte.com
mailto:hbkim@deloitte.com
mailto:hyunjeong@deloitte.com



